
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

<P>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기업자가 같은 

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

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

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,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

는 것이 아니다.</P> <P>(대법원 1997.07.08. 선고 96다53826 판결)</P> <P>※ 같은 뜻의 판례 

: 대법원 1978.11.14 선고 78다1528 판결 ; 1996.02.13 선고 95다3510 판결 ; 서울민사지방법원 

1984.12.28 선고 84가합918</P>


